




가스배관 손상방지를 위한 작업 기준 요약
(근거: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6)

□ 도시가스법 제30조의6(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)

 ○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

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.

 ○ 손상방지기준을 따르지 않고 굴착작업을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터파기(파일박기), 되메우기 및 포장작업

 ○ 가스배관주위를 굴착할 때에는 가스배관 예상부위의 좌우 1m이내의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

해야 한다.

 ○ 가스배관주위에 다른 매설물을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가스관과 30㎝이상 이격하여 설치해

야 한다.(이격거리 부족 시 보호판시공 등 가스배관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.)

 ○ 가스배관주위 굴착할 경우, 가스배관 부속시설물(밸브, 수취기,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

박스)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그 밖에 손상방지에 주의해야 한다.

 ○ 가스배관이 노출된 경우 배관코팅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, 코팅손상 시 도시가스사업자에

게 즉시 통보하고, 가스전문시공자에 의해 보수작업을 시행해야 한다.

 ○ 가스배관 주위를 되메우기 하거나 포장할 경우는 배관주위에 모래 채우기, 보호판, 보호포 및 라인마

크 설치, 가스배관 부속시설물의 설치 등 굴착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.

 ○ 가스배관 주위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 후 

시행해야 한다.

□ 도시가스사업법 제 28 조의 3(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)

 ○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·개축·대수선·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

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

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, 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.

 ○ 제 1 항에 따른 건축물 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

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,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

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○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

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

 ○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는 3천만원 이하의 

과태료

 ○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
